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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y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fiscal policy of Korea, and the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which has been recently discussed among the political 

circles, on the government budget and the generational equity,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We follow the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re the entitlement programs, which imposes the 

limitation of the policy maker's discretion to control the cost of their provisi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ill change due to the change in the policy environments of the future, 

such as population aging. Therefore,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government cash 

flow of the future as well as of the present to investigate its effects on the fiscal 

sustainability, which implies that the national debt or the budget balance is not a proper 

index for the investigation. 

Ou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urrent fiscal policies are not sustainable, and the 

long-term budgetary imbalance is shown very serious. The required tax adjustment, which 

is defined as the percentage change of tax burden required to attain the long-term 

budgetary balance, is very large. Unless the level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properly controlled, the tax burden and the social contribution level will rise to the 

untolerable level. Moreover, the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which has been 

discussed among the political circles, will substantially increase the fiscal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Even though the provision of the free lunch to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free child care, and the discounted college tuition do not 

increase the fiscal burden much, because their magnitude at present is not large and will 

decrease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the newborns and the students resulting 

from the fall in the fertility rate, that of the free health care service will increase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very much, because the magnitude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needed at present is very large and the population aging will further increase 

the magnitude of the health care expenditu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tructural reforms, to prevent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future, are necessar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 policy expansion. In particular, the cost control of the social transfers to the 

elderly needs to be made, because the speed of the population aging of Korea is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the budget balance or the national debt 

can cause the fiscal illusion, which makes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look sound, even 

though the fiscal policy will rapidly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future, as 

the population ages. The generational accounting,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ash flow 

of the future as well as of the present, unlike the budgetary balance and the national debt, 

which shows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financial activitie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is a useful method to overcome the fiscal illusio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

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

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

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

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

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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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의 재정정책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투자가 재정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간주된 반면, 최근으로 올수

록 경제개발에 비하여 복지제도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

은 각종 제도의 도입과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고

용보험의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강화를 경험했으며, 보다 최근에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200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

을 경험하였다. 또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정책 확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

어 향후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확충은 정부재정에서 수급권보장정책(entitlement program)의 비

중 확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수급권보장정책의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방식의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와 국가

부채규모는 수급권보장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유용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

다. 그 이유는 수급권보장정책이 현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래의 재정수지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유지

할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향후 연금급여지출이 큰 규모로 증가할 것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급여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의 효과는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제도, 장기요양제

도 등도 현시점의 재정보다는 노인인구 비중이 현재보다 높은 미래의 재정에 더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국가부채는 현재와 과거의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미래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용될 수 없

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GA)가 이용되고 

있다.1 세대 간 회계는 각 세대의 대표적인 개인이 현시점부터 잔여생애기간 동안 부담

 1 세대 간 회계 방법론은 Auerbach et al.(1991)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의 연구 이후 세대 간 회계는 미

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재정건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분석에 널리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와 Generational Accounting in Europe은 세대 간 회계의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세대 간 회계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2000년을 기준 연도로 그 당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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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순조세부담, 즉 조세납부 금액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이전수입을 차감한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대 간 회계는 현행 재정정책이 향후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미칠 영향과 이 결과로 나타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산출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의 재정정책하에서의 정부재정의 건전성

에 대한 평가를 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으로 지칭되는 복지지출 증대정책의 효과도 아울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먼저 향후의 인구구조 변동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감안할 수 있

다. 최근 도입된 정책들 중 많은 경우가 노인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이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는 재정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단년도 예산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재정정책 자체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이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이미 실현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미래시점에 발생한다. 이 경우 재정수지와 국가부채로는 분석

하기 어렵다. 또한 세대 간 회계는 재정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세대 간 불평등도를 평

가할 수 있는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세대 간 회계 자체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산출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는 분석틀이다. 따라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세대 간 불

평등을 명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행의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

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불균형도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필요조세조정규모, 즉 장기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상향조정되어야 하

는 조세부담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율과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

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율과 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의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을 평가한 Auerbach and Chun(2006)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개별 제도

에 대해 연구한 전영준(2003, 2004) 등이 있다. 세대 간 회계는 재정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

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Auerbach et al.(2005)은 남북한 통일비용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Auerbach and Oreoploulos(2000)는 미국으로의 이민이 미국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영준⋅이기영(2003)은 1997~98년 경제위기 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이 한국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전영준⋅안종범(2007)은 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 

분석에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준 연도를 최근 연도(2009년)로 변경함으로써 그간의 

재정정책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 확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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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논의되

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

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

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세대 간 회계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 및 수입의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국가재정수지와 국가부채규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세대 간 회계 산출방법

을 살펴보고,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제도와 복지정책 확대가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재정추계

1. 재정추계방식
본 장에서는 현행 재정정책과 정책 개편에 따른 정부 지출 및 수입에 대해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정부의 범위는 

국민계정에서 정의한 ‘일반정부’에, 재정통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나 국민계정상에는 포

함되지 않은 항목들(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추가한 것이며, 이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 개

편 시 기준이 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범위, 다시 말하면 재정통계의 범위

를 기준으로 한 재정수지와 국가부채규모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다음의 ①~⑭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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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 ① 공적연금2 ② 건강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⑤ 장기요양보험 ⑥ 기초노령연금

⑦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⑧ 기타 복지급여

- 조세: ⑨ 노동소득세 ⑩ 자본소득세

⑪ 소비세 ⑫ 자산과세

⑫-1 자산보유과세,  ⑫-2 자산거래과세

⑬ 기타 조세

- 정부 소비: ⑭ 정부소비3

재정추계를 위하여 이들 항목들을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항목(age-specific)과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non-age-specific)으로 분류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인구 

1인당 지출액이 1인당 GDP와 동일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은 GDP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속하는 항목들로는 

소비세, 기타 조세, (보건, 복지, 교육 관련 지출을 제외한) 정부소비 등이 있다.

이들 이외의 항목들은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항목들이다. 이들 항목들은 연령집단

별 지출액이 상이한 항목으로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변화하는 항

목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추계를 위하여 이들의 총액지출액에 밀접한 요인을 파악하였

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급여 및 보험료, 산재보험급여 및 보험료, 노동소득세와 자본소

득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수입액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증가하고 총액은 생산

가능인구수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교육재정지출액의 경우 학령

인구수와 연동하여 총액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들 항목들은 총액 산정 시 

 2 이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속한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군인연금재정추계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이 정부소비로 지출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전체 재정 지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군인연금 급여지출 및 보험료수입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여기서 말하는 정부소비는 국민계정에서 통상 지칭되는 정부소비에 정부투자를 합한 금액이다. 정부투

자로 인해 축적된 공공자본에서 발생하는 귀속임대료가 순수한 의미의 정부소비라고 할 수 있다. 이 

귀속임대료를 추정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투자를 정부소비와 동일하게 취급

하기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더라도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정부투자의 

가치와 이로 인해 형성된 공공자본의 귀속임대료의 현재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정부투자를 정부

소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과 귀속임대료를 추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은 정부지출 시점의 차이만 유

발하고 현시점에서 평가한 현재가치는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평가 시 동일한 결과가 도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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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 2016~20 2021~30 2031~40 2041~50 2051~60 2061~70

Productivity growth rate 4.6 4.1 3.4 2.6 2.6 2.6 2.6

GDP growth rate 4.6 4.0 3.0 2.0 1.5 1.0 0.8

Inflation rate 2.8 2.5 2.1 2.0 2.0 2.0 2.0

Real interest rate 3.0 3.0 3.0 3.0 3.0 3.0 3.0

<Table 1> Assumptions for Projection

(Unit: %)

연령별 추이(age-profile)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여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의 총액은 연령별 추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총액 산출 시 연령별 추이를 명시적으로 감안하여 각 

항목을 추계하였다. 연령별 평균 수준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매년 연령집단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총액을 산출하였다. 이들 항목들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매년 연령별 추이가 변화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부류는 연령별 

추이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현재의 연령별 추

이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예로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제

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연령별 추이를 직접 추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공적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들 제도의 경우는 재정

추계모형에 입각하여 연도별⋅연령별 추이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액을 추계하였다. 

연령별 추이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는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여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이 있다. 이들 항목의 총액을 추계하기 위해 먼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연령별 추이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액을 산출하였다. 

인구추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물가상승률은 재정추계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인구추계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추계를 이용하였다. 보다 최근의 인구추계로 2006

년 추계가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다소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2005년 추계가 보

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productivity growth rate), GDP 성

장률(GDP growth rate),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에 

대한 가정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간 4.6%에서 장기

적으로 2.6%로, GDP 성장률은 4.6%에서 0.8%로, 물가상승률은 2.8%에서 2%로 점진적

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질이자율은 3%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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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추계 결과: 지출 및 수입 총액
재정추계를 위한 정책시나리오는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8개의 정책시나리오를 설

정하였는데, 이들 시나리오는 사회보험료 조정 여부(social contribution rate adjustment), 

조세부담률 조정 여부(tax burden ratio adjustment) 및 조정수준, 최근 무상의료를 비롯

한 복지지출 증대 시나리오(social welfare expansion scenario) 반영 여부로 분류될 수 

있다. 시나리오 [1]은 현행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현행의 지출

관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회보험료 및 세율 수준을 변동시키지 않은 상황을 상정

한 것이다. 시나리오 [2], [3], [4]는 현행의 재정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보험료 혹은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사회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시나리오

는 [2], [4]인데, 사회보험료율의 상향조정폭은 연금재정의 수지 상태에 따라서 상이한 

조정폭을 상정하였다. 국민연금보험료 수준은 현행의 9%에서 최고 13.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상황을,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현행의 17%(14%)5에서 28%까지 상향조정하는 상

황을, 사학연금의 경우는 22%까지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은 건

강보험료 수입이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준 대비 최소 80%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되는 상

황을 상정하였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매년 균형재정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였다. 시나리오 [3], [4]는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2050년 시점에

서 국가부채 수준을 현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에

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시나리오 [5]~[8]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위

한 추가재원소요액을 반영한 시나리오이다. 추가재원소요액의 추계는 자료의 제약상 본 연

구에서 따로 하지 않고, 한국조세연구원의 추계치를 이용하여 각각 2011년 기준으로 1.7

조원, 39조원, 5.1조원, 3.8조원으로 전체 추가 소요금액을 49.6조원으로 가정하였다.6 시

나리오 [5]는 사회보험료율과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을, 시나리오 [6]은

 4 <Table 1>에 제시된 기본가정은 2011~15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GDP 추계, 물가상승률, 이자율에 대한 

가정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다.

 5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은 2012년부터 보험료 부과 기준이 현행의 표준소

득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율이 17%에서 14%로 조정되었다.

 6 복지지출 확대규모 추계 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무상의료’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

격탄력성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규모가 달라진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추계는 가격탄력성이 1.5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증진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클 경우 한국조세연구원의 추계치

보다 복지지출 증가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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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expansion 
scenario 

Social contribution rate 
adjustment

Tax burden ratio 
adjustment

[1] Not reflected Not adjusted Not adjusted

[2] Not reflected Adjusted Not adjusted

[3] Not reflected Not adjusted Raised up to 23.93%2)

[4] Not reflected Adjusted Raised up to 22.72%2)

[5] Reflected Not adjusted Not adjusted

[6] Reflected Adjusted Not adjusted

[7] Reflected Not adjusted Raised up to 33.86%2)

[8] Reflected Adjusted Raised up to 32.65%2)

<Table 2> Policy Scenarios1) 

Note: 1) Nominal (real) interest rate is assumed as 5% (3%).
2) Tax burden is adjusted so that the national debt/GDP ratio as of 2050 is maintained at the current level.

[Figure 1] Aggregate Public Pension Benefit and Contribution 

(Unit: Ratio to GDP, %)

사회보험료율을 위에서 언급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상황을, 시나리오 [7]은 사회보험료율

을 조정하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시나리오 [8]은 사회보험료율과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행한 재정추계 결과는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1]

에 의하면 공적연금급여 지출액은 2065년경 GDP의 7.1% 수준으로 높아지고, 그 이후 하

락하여 6.6~6.7%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급여 지출액이 2065년 

이후 하락하는 것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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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급여 지출총액은 2050년경 GDP의 5%를 소폭 상회하고 그 이후 

낮아져 장기적으로 4.3%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부터 국민연금 

가입에 적용되는 연금급여 수준이 서서히 낮아져 2020년대 중반에 평균소득자의 임금대

체율이 국민연금법 개정 전 60%에서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과거 재정추계

에 비하여 국민연금급여지출총액의 증가속도가 낮아지고 장기지출총액 수준이 낮아졌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다음으로 가입자가 많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급여지출총액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GDP의 2.1~2.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가 제도 수혜대상이 가장 넓은 관계로 급여총액의 규모가 국민연금제도

의 경우 가장 크지만, 제도 수혜대상자 수를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급여 지출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08년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의 5.6%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급여총액 대비 공무원연금급여총액 비율이 이보다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제도하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공적연금급여지급총액이 상당 수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

만, 그 절대적인 수준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절대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는 논

란의 대상이 되지만, GDP의 6.6~7.1%라는 규모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현행의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은 급여지급총액 수준보다도 급여지급총액과 보험료수

입총액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현행의 

정책하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지출총액과 보험료총액은 최대 GDP의 3.2%, 최소 GDP의 

2.4%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급여총

액과 보험료수입총액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GDP의 1.3%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 전체의 급여지출총액과 보험료수입총액의 차이는 최대 GDP의 4.2%

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약 3.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를 위하여 사회보험료율을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13.5%, 공무원연금의 경우 28%, 사학연

금의 경우 2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도 급여지출총액과 보험료수입총액 간 큰 폭의 격

차가 존재한다. 공적연금 전체의 경우 그 격차는 최대 GDP의 2.4%에 도달하고 장기적으로

는 약 2.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격차가 최대 GDP의 2.2%에 도달하

고, 장기적으로는 1.4~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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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ggregate National Medical Insurance Benefit and Contribution 

(Unit: Ratio to GDP, %)

최대 0.63%에 도달하고, 장기적으로는 0.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총액과 수입

총액의 격차가 매우 크게 유지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저부담-고급여 체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수 감소에도 

일부 기인한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건강보험급여 총액은 장기적

으로 GDP의 5.2~5.3%에 이르고 보험료수입총액은 현행의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GDP의 2.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이 고령층

에서 높은 경향이 있어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급여총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로 인해 현행의 보험료 수준하에서는 보

험료수입총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Figure 2]에 

제시된 건강보험급여총액은 매우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추계되었다는 것이다. [Figure 2]

에 제시된 추계는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졌다.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의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한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건강보험급여지출액이 

[Figure 2]에 제시된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7

 7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기존 연구의 예로는 Newhouse(1977), Leu(1986), Leu and Schaub 

(1983), Gerdtham et al.(1988, 1992a, 1992b), Gerdtham(1991, 1992), 그리고 OECD(1993) 등이 있는데, 

이들에 의한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대체적으로 1.2~1.4 수준이며, 예외적으로 0.74(Gerdtham 

[1991, 1992])와 1.6(OECD[1993]) 수준을 보이는 예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의료

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Newhouse(199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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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ther Social Welfare Benefits 

(Unit: Ratio to GDP, %)

현행의 건강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지출총액과 보험료수입총

액의 격차는 최대 GDP의 2.8%, 장기적으로는 2.6%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 수입이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의 최소 80%가 되도

록 조정하는 경우에도 상당 폭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 격차는 GDP의 1%를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들의 급여지출총액 추계 결과는 [Figure 3]에 나

타나 있다. 교육비 지출(educational expenditure)의 경우 학령인구 비중 감소로 인해 향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GDP의 약 5.1%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2.6~2.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항

목으로 장기요양급여, 기초생보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제도(long-term care)의 급여지출총액

은 향후 GDP의 1.5~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상 제

도 수혜자가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이 0.2~0.4 수준이며, 과거 소득탄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던 이

유는 가격효과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제고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out-of-pocket money)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현시

점의 한국 상황에서는 가격효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여지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가격효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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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ggregate Tax Revenue

(Unit: Ratio to GDP, %)

노인인구 비중 증가뿐만 아니라 초고령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급여수준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basic pension)의 경우 급여대상자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또한 급여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추계할 경우에도 GDP의 1.4~1.5% 수준

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상향조정 시나리오를 반영하면 지출수준이 GDP의 2.8~3.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

망된다.

기초생보급여(minium living standards security: MISS)의 경우도 지출규모가 장기적

으로 현재 수준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보급여액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기초생보급여지출액

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소비 중 보건 및 복지서비스 지출액도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급여지출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경제 [1], [2], [5], [6]),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한 소비세(consumption tax)와 여타 조세(other taxes)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세에 있어 향후 조세수입이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 4 참조). 

조세수입은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

후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세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며, 향후 정부재정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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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Social Welfare Expansion

(Unit: Ratio to GDP, %) 

무상급식(free lunch for students), 무상의료(free health care service), 무상보육(free 

child care), 반값등록금(discounted college tuition)을 위한 추가재원 소요액을 반영할 

경우 복지급여지출액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 5 참조). 무상급식, 무상

보육, 반값등록금 정책의 경우 급여소요액이 현시점에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수혜계층의 인구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도 재정소요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향후에 지출금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지출의 성격상 고연령

층의 1인당 지출규모가 크므로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급여지출액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복지급여 증대정책에 따른 지출증가액은 장기적으로 GDP

의 6.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기술한 정부재정의 이전지출액, 정부소비, 그리고 사회보험료 및 조세수입을 

모두 합한 정부지출액과 재정수입액 전망 결과는 [Figure 6]에 보고되어 있다. 이전지출액

과 정부소비를 합한 정부지출액은 최근의 복지급여 증대정책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1], [2], [3], [4]) 장기적으로 GDP의 41~42% 수준까지 증가하고, 증대 시나리오를 

반영할 경우([5], [6], [7], [8]) GDP의 47.7%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8 

 8 [Figure 6]에 제시된 정부지출총액은 국민계정에서 정의한 일반정부의 지출과 특수직역연금 급여지출액

을 더한 금액에서 일반정부의 재산소득(사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부수입액도 정부지출총액에서 재산

소득(원천)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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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otal Government Expenditure1) and Revenue2) 

(Unit: Ratio to GDP, %) 

Note: 1) Total expenditure－property income (use). 
2) Total revenue－property income (source).

현재의 재산소득(사용)을 제외한 정부지출액이 국민계정 기준으로 GDP의 3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지출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복지급여 

증대 시나리오를 반영할 경우 그 증가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료 조정 

및 조세부담률 조정 여부와 조정폭에 따라 정부재정수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

보험료율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국민계정 기준, [1]) 정부 수

입은 현재 GDP의 30.4%에서 약 2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율을 

위에서 언급한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상향조정할 경우([2]) 정부수입은 장기적으로 GDP의 

31.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 조정과 더불어 조세부담률을 22.72%까지 상

향조정할 경우(경제 [4]), 정부수입은 장기적으로 GDP의 37.0%에 도달하며, 조세부담률

을 32.65%로 상향조정할 경우(경제 [8]) 47.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의 재정지출 수준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현시점에서의 재정지

출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점을 들어 재정지출규모를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본 장의 재정추계 결과를 볼 때 현재 실현된 재정지

출보다는 현행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실현될 재정부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수입도 이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의 국민부담률의 OECD 평균이 35.9%인 점을 고려하건대,9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이 수준을 대폭 상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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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추계 결과: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위에서 행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추계 결과를 이용한 정부재정수지와 정부부채규모

(실질이자율 3% 가정)에 대한 추계 결과를 [Figure 7]~[Figure 10]에 제시하였다. [Figure 

7]과 [Figure 8]은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를 통합재정수지(consolidated budget balance)와 

관리대상수지(management-target budget balance)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재정수지는 

무상의료 등 복지지출 확대정책의 채택 여부와 사회보험료 및 조세부담률의 조정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지출 확대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사회보험료율과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

할 경우([1]) 향후 대규모의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료율의 

상향조정([2])에 의한 재정적자 감소규모는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리대상수지

에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리대상수지 산출 시 포함되는 기

금은 특수직역연금을 관리하는 기금들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서 사회보험료를 조

정하더라도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통합재정의 경우 국민연금재정의 

호전으로 인해 상당히 큰 규모로 재정적자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

자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조세부담률의 상향조

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3], [4] 참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양자 간의 또 다른 차이점은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현

시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향후 그 차이가 줄어들고 일정 기

간 후에는 통합재정수지에 비하여 적자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재정이 

현재 흑자에서 향후 적자로 돌아섬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지지출 확대정책을 채택하는 경우도([5]~[8])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목하여

야 하는 점은 2050년 시점에서 (관리대상수지 기준) 국가부채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흑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시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보다 지방정

부의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각하여 국가부채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

앙정부 재정이 흑자를 일정 수준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수준은 정책시나리오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의 재정지출 

 9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7,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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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nsolidated Budget Balance (Primary Balance)

(Unit: Ratio to GDP, %)

[Figure 8] Management-Target Budget Balance (Primary Balance)

(Unit: Ratio to GDP, %)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경제 [1]), 통

합재정 기준(관리대상수지 기준) 국가부채 수준은 2050년에 GDP의 162%(152%)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 증액 시나리오를 반영할 경우(경제 [5])에는 국가부

채 수준이 365%(356%)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사회보

험료율 상향조정 시나리오는 국가부채 수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대상수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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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National Debt (Consolidated Budget Base)

(Unit: Ratio to GDP, %) 

[Figure 10] National Debt (Management-Target Budget Base)

(Unit: Ratio to GDP, %)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 기준 모두 사회보험료율 

상향조정만으로 국가부채규모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조세부담률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정수지와 국가부채규모는 현행의 재정정책의 유지 가

능성을 평가하기에 유용한 지표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회계와 같은 새로운 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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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대별 재정부담 분석

1. 세대 간 회계의 개념 및 산출방법
세대 간 회계란 특정 세대의 대표적 개인이 잔여생애 동안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

조세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순조세(net taxes)는 특정 세대의 개인이 납부할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와 정부로부터 이전받을 이전수입(transfers)의 차이를 의미하며, 

세대란 동일한 연령과 성으로 구성된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세대 간 회계는 정부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지출이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지불되

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정부의 다기간 예산제약 관점에서 이전수입의 

증가 혹은 조세의 감소에 따른 한 세대 회계의 감소(혹은 순재정부담의 감소)는 다른 세

대 회계의 증가를 통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제약은 

현재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과 현재와 미래의 정부 조세수입에서 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이전지출을 차감한 정부의 순조세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의 모든 미래 지출수

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기간 예산제약식을 식 (1)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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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년도에 태어난 세대가 정부에 대해 잔존생애 동안 부담하는 액수를 년도까지 할

인한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식 (1)의 좌변 첫째 항은 각 개인이 최대 년 동안 생존할 수 있

다고 가정하고 현재 생존하는 각 세대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   를 연령 0(  )인 세

대로부터 연령이 인(    ) 세대까지 합산한 것이다. 결국 식 (1) 좌변의 첫째 항은 현

존하는 세대가 부담하는 순조세의 현재가치의 합이다. 식 (1) 좌변의 두 번째 항은 미래세대

가 일생 동안 부담하는 순조세의 현재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좌변 세 번째 항( )은 년도 

정부의 순자산(net wealth)을 나타낸다. 우변은 정부소비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는 년

도 정부소비를 나타내며, 모든 미래흐름이 의 세전 수익률로 년도까지 할인된다. 

정부지출을 이전지출과 정부소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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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 기본원칙은 지출항목 혜택의 귀착이 명확한 경우는 이전지출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소비로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비용을 정부소비로 

분류하였다. 한편,   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ax



 
   






       (2)

식 (2)에서  는 년도에 태어난 세대원들이 년도에 정부에 지불할 것으로 추계되는 

평균 순지출을 나타낸다. 한편,  는 년도에 태어난 세대 중 년도에서의 생존자 수를 

나타낸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기준년인 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 순재정부담 

혹은 순조세부담의 합계가 출생연도()부터 시작하는 반면, 년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출

생연도부터 순재정부담의 합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세대 간 회계는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순재정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점이다. 

여기서 세대 간 회계는 단순히    값 집합으로 정의되며,10 이러한 방식으로 세대 간 회

계를 정식화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제약식이 함축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식 (1)의 우변을 고정시키고 현재세대에게 순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경우 이는 식 (1) 

좌변 첫째 항이 감소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좌변 두 번째 항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하여야 한

다. 이러한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정부지출의 감소 또는 미래세대의 세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각 세대와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  )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에 생

존하는 각 세대의 평균적인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액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며, 

각 세대의 인구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장래추계가 필요하다. 연도별

⋅성별⋅세대별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 수급액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는 상

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Auerbach et al.(1991)에서와 같이 일정 시점에서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 수취액의 성별⋅연령별 추이(profile)11를 미시자

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러한 성별⋅세대별 추이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10 통상적으로 세대 간 회계 산출 결과를 제시할 경우  보다는 년도에 현존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해당 세

대의 인구수, 그리고 미래세대의 경우 예상 출생인구수로 나눈 값, 즉 각 세대에 속하는 대표적인 개인의 순

조세부담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 결과를 이러한 형태로 제시한다.

11 여기서 말하는 성별⋅연령별 추이는 성별⋅연령별 평균 조세부담액(혹은 평균 이전수입)의 특정 집단

(본 연구에서는 남성 40세 집단)의 수준과의 상대적 수준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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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그리고 각종 이전수입의 연도별 총액

의 예측치를 추정된 성별⋅세대별 추이에 따라 성별⋅세대별로 배분하고 각 세대의 순재정부

담의 현재가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 회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현행의 재정정책

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이 현재와 미

래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현재가치에서 정부로부터 잔여생애 

동안 지급되는 이전수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액수로 정의되는 순재정부담(혹은 순조

세)을 각 세대별로 산출한다. 다음으로 현재와 미래의 정부소비 추계치(식 (1)의 우변)에

서 현시점에서의 정부보유 순자산 가치(식 (1) 좌변의 세 번째 항)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의 합(식 (1) 좌변의 첫 번째 항)을 차감함으로써 정부소비갭을 계산

한다. 정부의 예산제약식인 식 (1)에 의하면 정부소비갭은 미래세대들의 총재정부담으로 

귀착된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의 합을 미래세대의 총인구수로 나

누어 미래세대 구성원 1인당 순재정부담을 산출한다.12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미래

세대의 순재정부담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시점에서의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만일 현재세대, 대표적으로 기준연도 출생세대의 

순재정부담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클 경우 이는 현행의 재정정책이 유지 가

능(sustainable)하지 못하며 정부의 예산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순재정

부담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대표적으로 기

준연도 출생세대)의 순재정부담과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 간 격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현행의 재정정책하에서의 정부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는가

를 평가할 수 있다. 미래세대의 생애순재정부담과 현재세대 중 기준연도 출생세대의 생

애순재정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세대 간 불평등도(Generational Imbalance: GI) 개념을 

이용한다. 세대 간 불평등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I=(미래세대의 생애순재정부담 - 기준연도 출생세대의 생애순재정부담) 

/기준연도 출생세대의 생애순재정부담 × 100

만일 GI가 0보다 크면 미래세대의 생애순재정부담이 현재세대보다 큰 것을 의미하며, 

12 미래세대 1인당 순재정부담을 산정하는 데 있어 추가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산성 증가이다. 이는 미래에 경제가 성장할 경우 미래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담이 현재 생존하

는 세대와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을 현재세대와 비교하

기 위하여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력의 증가를 미래세대의 인구수 증가의 경우와 같이 1인당 재정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감안하여 현재세대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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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의 제도는 유지 가능하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세대 간 불평등도와 더불어 필요조세조

정규모를 산출하여 재정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필요조세조정규모는 <Table 4>에 제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특정 세대의 조세부담을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장기재정수지균형을 달

성할 수 있는 조정규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 2020년에 세율을 조정하는 상

황을 상정할 수 있다. 세율을 개편함으로써 2020년과 그 이후 생존하는 세대들의 조세부

담을 상정하고 있는 정책하에서의 조세부담에 비례하여 조정할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의 

부담수준의 몇 %를 조정하여야 장기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

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재정수지균형은 현시점에서 정부수입의 현재가치와 정부지출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필요조세조정규모가 클수록 상정하고 있는 재

정정책의 수지불균형 정도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2. 현행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연도를 2009년으로 가정하고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산출한 세대 간 회계를 

<Table 3>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13 현행 제도하에서의 세대 간 회계는 <Table 2>의 

시나리오 [1]에 해당한다.  

<Table 3>에 의하면, 현행의 재정정책이 잔여생애기간 동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산출

된 현재세대의 회계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세대의 회계는 이들의 전 생애기간 동안의 순재정부담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는 점

에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과 공통점이 존재한다. 연령이 0인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차이점은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행의 재정정책하에서 산출한 것인 반면, 미래세대

의 순재정부담은 정부 수입과 지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모든 부담

을 진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현행의 재정정책이 유지 가능하기 위해서

는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연령이 0인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을 상회해서는 안 되며, 

13 세대 간 회계 추계를 위하여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제Ⅱ절에서 상정한 수준으로, 실질할인율을 

3.0%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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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Generational imbalance (GI) 156.8 89.9 50.2 39.2 347.8 199.5 23.9 15.9

Account 1 for current generation1) 11.2 14.3 17.0 18.0 7.4 10.5 20.3 21.4

Account 1 for future generation2) 28.7 27.2 25.5 25.0 33.0 31.5 25.2 24.8

Account 2 for current generation3) 24.6 31.5 37.2 39.5 16.2 23.1 44.7 46.9

Account 2 for future generation4) 63.1 59.7 55.9 55.0 72.5 69.1 55.4 54.4

Required tax adjustment

Current generation5) 52.0 36.5 20.4 17.0 68.8 54.3 6.7 4.0

Future generation6) 53.8 35.9 19.0 15.7 70.3 53.1 5.7 3.5

20207) 29.1 19.8 10.7 8.9 38.2 29.3 3.3 2.0

20307) 32.7 22.1 11.9 9.8 42.8 32.7 3.6 2.2

20407) 37.4 25.3 13.5 11.2 48.9 37.4 4.1 2.5

20507) 43.2 29.2 15.5 12.9 56.5 43.1 4.7 2.9

<Table 4> Generational Imbalance (GI) and Required Tax Adjustment

(Unit: %)

Note: 1) Net payment of current generation aged 0 / 2009 GDP per capita.
2) Net payment of future generation / 2009 GDP per capita.
3) Net payment of current generation aged 0 / Lifetime Labor Income.
4) Net payment of future generation / Lifetime Labor Income.
5) Adjust the tax burden of the current generations (% of tax burden under current policy).
6) Adjust the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 of tax burden under current policy).
7) Adjust the tax burden of the generations alive at the year and thereafter (% of tax burden under current policy).

만일 그렇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는 조세부담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Table 4>는 세대별 순재정부담을 2009년도 1인당 GDP 대비 비율로 표시하였다. 기준

연도에 출생한 세대(연령 0)의 순재정부담은 2009년도 1인당 GDP의 약 11.2배로 나타나

고 있다. 이 수준의 순재정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기대수명을 약 80년으로 잡으면, 기대

수명 동안의 소득금액의 약 14.0%(=11.2/80×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현행의 재정정책하에서 순재정부담을 산출한 연령 0세대의 순재정부담이 낮은 수준이라

고 하기 어렵다.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대수명 동안의 소

득금액의 약 35.87%(=28.7/80×100)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감

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생애노동소득의 현재가치(평생소득) 

대비 순재정부담을 산출하였다. 현재세대 중 연령 0세의 평생소득 대비 순재정부담은 

24.6%이며, 미래세대의 경우 63.1%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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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able 4>에 의하면, 세대 간 불평등도(GI)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나리오 [1]하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도가 15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세대에게 현행 제도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연령이 0인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157% 높은 수준이 되어야 정부의 장기재정균형이 회복

된다는 것이다. <Table 4>에 보고되어 있는 필요조세조정규모도 이러한 장기재정불균형

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 [1]하에서 필요조세조정규모는 2020년 조정 시 29.1%, 

2030년(2040년, 2050년) 조정 시 32.7%(37.4%, 43.2%)로 전망된다. 필요조세조정규모 추

계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재정정책하에서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순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정책 각 항목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 급여지출액을 감소시키고 재정건전성 제고

에 일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불균형에 공적연금이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구 1인당 순재정부담이 공적연금의 경우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절

댓값도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이 재정불균형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였다. <Table 

3>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회계를 따로 산출한 경우, 미래세

대의 회계가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44.1% 수준으로 가입자 수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제도하에서와 비교하여 

개정 이후 제도하에서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무원연금

의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재정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할 여지가 국민연금

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공적연금에 비하여 재정불균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재

정건전성 제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보험료를 상향조정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

애기간 동안의 순편익(=건강보험급여-보험료)의 절댓값도 공적연금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회계도 공적연금의 84%로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건강보험의 재정불균형은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

료비지출의 증대, 약제비 등의 빠른 증가, 보장성 확대에 의한 본인부담분 감소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량의 증대 등으로 인해 최근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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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현재세대 중 저연령세대의 경우 순재정부담이 음(-)의 부호를 나

타내고 있으며, 기준연도 연령 0세대의 순재정의 절댓값이 건강보험의 58%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급여수급대상자 1인당 수급액은 크지 않으나, 급여대상자 

범위가 매우 넓은 관계로 생애기간 동안의 인구 1인당 수급액의 현재가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으로 나타나는 생애기간 동안 수급액의 현재가치

로 보면 기초생보급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를 비롯한 복지지출 확대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부담(‘복지지출 증대’로 지칭)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복지지

출 증대’ 시나리오에 의한 이전지출을 생애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기초생보와 기초연금

에 비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입 측면을 보면,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생애기간 동안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는 노동소득세에 비하여 자본소득세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

으며,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에 비하여 소비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부가가

치세 중심 세제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재산과세의 경우도 자산보유세에 비하여 자

산거래세 부담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 자산보유세가 강

화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자산거래세의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는 여타 조세의 경우도 자산보유세 부담을 약간 하회하는 규모로서 여전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3. 복지확대정책 및 재정안정화정책의 효과
본 절에서는 제Ⅱ장에서 상정한 정책시나리오(Table 2 참조)하에서 세대 간 회계를 산

출하였다. 무상의료 등 복지지출 증대 시나리오 반영 여부, 사회보험료 상향조정 여부,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여부 및 상향조정폭에 따라 8가지 상황을 상정하였다.

사회보험료율 혹은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이 낮아져 세대 간 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Table 4 

참조). 예를 들어 시나리오 [3], [4]에서의 세대 간 불평등도가 시나리오 [1]하에서의 세

대 간 불평도에 비하여 낮아지며, 필요조세조정규모도 낮아진다. 또한 무상의료 등 복지

지출 증대 시나리오하에서도 사회보험료율 혹은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할 경우 세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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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도가 낮아지고 필요조세조정규모도 낮아지게 된다([5]와 [7], [8] 비교). 주목할 만

한 사항은 복지지출 증대 시나리오를 반영해 사회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조세부담률을 

대폭 상향조정할 경우(시나리오 [7], [8])가 시나리오 [3], [4], 즉 복지지출 증대 시나리

오를 반영하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한 경우에 비하여 필요조세조정규모가 작다는 

사실이다. 필요조세조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여 재정이 건실하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는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지출 증대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조세부담

률을 32.65%로 상향조정한 경우([8]) 현재세대의 회계를 2009년 1인당 GDP로 나눈 비율

은 21.4배로서 이는 생애소득규모 대비 비율로 환산할 경우 약 26.8%(=21.4/80×100)로

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생애소득규모 대비 비율로 환산할 경

우 31.0%(=24.8/80×100)로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평생소득 대비 순조세부

담은 현재세대 중 기준연도에 연령이 0인 세대의 경우 46.9%, 미래세대의 경우 54.4%로

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생애기간 동안 순재정부담을 생애소득 대비 규모로 평가한 수준

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의 수용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지출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본 연구의 결과가 보이고 있다고 사료된다.

<Table 4>에 의하면, 2050년 시점의 (관리대상수지 기준) 국가부채 수준을 현재와 비

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하는 경우([3], [4], [7], [8])도 세대  간 

불평등도가 여전히 (+)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장기재정균형을 위한 필요조세조정규

모도 (+)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5>는 세대 간 불평등도를 0에 근접시키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추계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시나리오 [9]([10])는 재정지출 수준과 사회보험료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사

회보험료를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31.13%(28.69%)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상정하였으며, 시나리오 [11]([12])은 복지

예산 증액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사회보험료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사회보험료를 상

향조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37.97%(35.53%) 수

준까지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세대 간 불평등도를 제거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현재세대 중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즉 연령이 낮을수록 순조세부담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부담률이 일시에 특정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지 않고 점

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기에 생애기간 중 많은 기간을 생

존하는 세대, 즉 출생연도가 늦은 세대일수록 생애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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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generations by age [9]1) [10]2) [11]3) [12]4)

0 481,830 484,657 506,686 509,513 

5 468,771 474,216 497,132 502,578 

10 450,355 452,580 474,313 476,539 

15 429,284 429,787 445,960 446,463 

20 391,783 393,211 398,255 399,682 

25 321,077 319,306 316,231 314,460 

30 254,321 251,585 238,553 235,817 

35 177,217 172,668 152,088 147,540 

40 105,329 100,126 72,180 66,977 

45 18,386 13,452 -20,741 -25,675 

50 -4,334 -8,224 -47,066 -50,956 

55 -34,670 -37,484 -77,652 -80,466 

60 -49,559 -51,552 -90,384 -92,376 

65 -64,298 -65,577 -100,506 -101,784 

70 -47,497 -48,242 -76,938 -77,682 

75 -42,188 -42,527 -64,660 -64,998 

80 -36,466 -36,584 -52,394 -52,512 

85 -29,990 -30,008 -40,373 -40,391 

90 -25,791 -25,793 -31,568 -31,569 

95 -18,426 -18,426 -21,734 -21,735 

99 -5,130 -5,130 -5,130 -5,130 

Future generations 481,853 484,495 506,755 509,396 

<Table 5> Generational Accounts under GI Reduction Scenarios

(Unit: 1,000 won)

Note: 1) Raise tax burden ratio up to 31.13% under scenario [1].
2) Raise tax burden ratio up to 28.69% under scenario [2].
3) Raise tax burden ratio up to 37.97% under scenario [5].
4) Raise tax burden ratio up to 35.53% under scenario [6].

높아지기 때문이다. <Table 6>에 보고되어 있는 장기재정균형 회복을 위한 필요조세조정

규모는 (-)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나리오 [9]~[12]하에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상정한 관계로 미래 시기의 조세부담률을 과도하게 상향조정한 점

에 기인한다. 만일 조세부담률을 일시에 상향조정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필요조

세조정규모가 <Table 6>에 보고되어 있는 규모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는 실질이자율 수준을 3%로 상정하였다. 이자율 수준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재

원조달의 기회비용의 변화가 정부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 [1]하

에서 이자율 4%, 2%를 상정하여 (관리대상수지 기준) 국채규모를 산출하였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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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0]2) [11]3) [12]4)

Generational imbalance (GI) 0 0 0 0

Account 1 for current generation5) 22.2 22.3 23.3 23.5

Account 1 for future generation6) 22.2 22.3 23.3 23.5

Account 2 for current generation7) 48.7 49.0 51.2 51.5

Account 2 for future generation8) 48.7 49.0 51.2 51.5

Required tax adjustment

Current generation9) -4.8 -3.7 -5.0 -4.1

Future generation10) -4.2 -3.2 -4.2 -3.5

202011) -2.4 -1.9 -2.4 -2.0

203011) -2.6 -2.1 -2.7 -2.2

204011) -3.0 -2.3 -3.0 -2.5

205011) -3.4 -2.7 -3.5 -2.9

<Table 6> Generational Imbalance (GI) and Required Tax Adjustment under GI Reduction

Scenarios

(Unit: %) 

Note: 1) Raise tax burden ratio up to 34.13% under scenario [1].
2) Raise tax burden ratio up to 28.69% under scenario [2].
3) Raise tax burden ratio up to 37.97% under scenario [5].
4) Raise tax burden ratio up to 35.53% under scenario [6].
5) Net payment of current generation aged 0 / 2009 GDP per capita.
6) Net payment of future generation / 2009 GDP per capita.
7) Net payment of current generation aged 0 / Lifetime Labor Income.
8) Net payment of future generation / Lifetime Labor Income.
9) Adjust the tax burden of the current generations (% of tax burden under current policy).
10) Adjust the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 of tax burden under current policy).
11) Adjust the tax burden of the generations alive at the year and thereafter (% of tax burden under current policy).

그 결과, 이자율 1%p 차이만으로도 국채규모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규모에 대한 효과는 누적적으로 나타나 2050년 시점의 국채규모는 실질이자율 

4%(2%)를 상정할 경우 이자율 3%를 상정할 경우와 비교하여 약 20.8%(15.9%) 큰(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상이한 이자율을 상정할 경우 2050년 시점의 (관리대상수

지 기준) 국채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

지를 보이고 있다. 실질이자율이 4%로 높아지는 경우 조세부담률 수준이 실질이자율이 

3%인 경우와 비교하여 0.60~1.24%p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이자율이 2%로 낮아지는 경

우 0.62~1.11%p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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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7] [8]
3% 23.93% 22.72% 33.86% 32.65%
4% 24.66% 23.42% 35.10% 33.86%
2% 23.28% 22.10% 32.75% 31.57%

[Figure 11] National Debt (Management-Target Budget Base)

(Unit: Ratio to GDP, %)   

<Table 7> Required Tax Burden Ratio under Alternative Interest Rates1)

Note: 1) Tax burden is adjusted so that the national debt/GDP ratio as of 2050 is maintained at current level.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복

지정책은 대부분 수급권보장정책이어서 현행의 제도가 현시점의 정부지출뿐만 아니라 미

래의 정부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현재와 미래의 정부지출 및 정부수입의 

흐름을 고려하여 정부재정을 분석할 수 있는 세대 간 회계를 분석틀로 하여 복지확대정책

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재정수지 불균형도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필요조세조정규모, 즉 장기재정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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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조세부담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 문

제가 되고 있는 점은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율과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료율과 세율을 대폭 상향조

정하더라도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

도로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

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

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

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확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복지정책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비용 통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경우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감내하지 못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

지 못한다. 특히 노인층에 대한 지원확대정책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지 않은 현시점에

서는 지출규모가 크지 않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된 시점에서는 그 규모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착시 현상을 극복하고 적정한 복지지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회계에서와 같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유

발될 미래의 재정지출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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